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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788-4676), 인구전략분석과(788-4752), 경제분석총괄과(788-4680)

2018년 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3만 5,000명(1.3%) 증가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3만 

1,000명(8.0%) 증가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동월대비 0.8%p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실업률도 8.7%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만 6,000명(2.4%) 증가

●  2018년 1월 제조업 취업자는 460만 9,000명으로 전년 12월 대비 9,000명(-0.2%)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10만 6,000명(2.4%) 증가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7,000명(0.2%) 증가

●  공공행정 및 국방(6.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육서비스업(-3.5%), 

음식점 및 숙박업(-1.3%) 등은 감소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취업자 규모가 크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증가율도 

높아서 일자리 증대 효과 큼

2018년 1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5,17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증가

●  2017년 출생자수는 36만명으로 최초로 40만명 미만을 기록

●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지적되고 있는 혼인율의 감소세와 평균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이

2017년 3분기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임의(계속)가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

(DC)형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

●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184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2%, 적립금은 612.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12.6만 개소로 전년동기대비 4.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279.9계좌로 전년동기대비 11.3%, 적립금은 150.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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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8년 1월 취업자는 2,621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5,000명(1.3%) 증가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만 1,000명(8.0%) 증가

●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동월대비 0.8%p 증가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변함이 없으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7%로 전년동월

대비 0.1%p 증가

[표 1]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취업자 25,646 25,878 27,011 27,026 27,019 26,604 26,213

(전년동월대비 증감)  (0.9) (1.2) (1.0) (1.0) (1.0) (1.3)

청년층(15~29세) 3,866 3,857 3,904 3,867 3,837 3,846 3,888

60세이상 3,264 3,503 4,318 4,336 4,328 4,023 3,727

남자 14,903 15,002 15,457 15,469 15,485 15,326 15,179

여자 10,744 10,876 11,554 11,558 11,533 11,278 11,034

제조업 4,673 4,503 4,555 4,560 4,581 4,618 4,609

서비스업 18,073 18,386 18,801 18,799 18,833 18,661 18,423

고용률 59.0 59.1 61.4 61.4 61.4 60.4 59.5

청년층(15~29세) 41.2 41.4 42.2 41.8 41.5 41.7 42.2

실업률 3.7 3.7 3.3 3.2 3.1 3.3 3.7

청년층(15~29세) 9.5 8.6 9.2 8.6 9.2 9.2 8.7

주 1.  취업자: ①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2.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취업자는 2,621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3만 

5,000명 증가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불변

고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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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취업자는 1월중 전년동월대비 9만 4,000명(10.5%) 증가하였고, 광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불변 

제조업 취업자는 1월중 전년동월대비 10만 6,000명(2.4%) 증가

●  2018년 1월 제조업 취업자는 460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10만 6,000명

(2.4%) 증가

서비스업 취업자는 1월중 전년동월대비 3만 7,000명(0.2%) 증가

●  교육서비스업(-3.5%), 음식점 및 숙박업(-1.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공공행정 및 국방

(6.6%)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 금융 및 보험업(1.8%) 등에서 상승함에 따라 

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통합대

분류(30개 부문)를 매칭하여 분류

●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KSIC 대분류(21개 부문)에 따라 제조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발표하고 있고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는 아직 미공개이기 때문에 제조업 세부 업종별 고용동향 구분 불가

●   서비스업을 비롯한 기타 산업은 대체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류와 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부문만 통합ㆍ조정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로 통합

고용동향 산업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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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별 고용 동향(취업자수)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전체> 25,646
25,878 27,011 27,026 27,019 26,604 26,213

335
(0.9) (1.2) (1.0) (1.0) (1.0) (1.3)

농림어업 901
892 1,433 1,435 1,354 1,075 986

94
(-1.0) (1.8) (1.1) (0.2) (6.4) (10.5)

광업 16
21 24 23 23 23 21

0
(31.3) (26.3) (9.5) (9.5) (9.5) (0.0)

제조업 4,673
4,503 4,555 4,560 4,581 4,618 4,609

106
(-3.6) (0.4) (0.3) (0.7) (1.7) (2.4)

서비스업 18,073
18,386 18,801 18,799 18,833 18,661 18,423

37
(1.7) (0.9) (0.7) (0.8) (0.2) (0.2)

도매 및 소매업 3,774
3,803 3,819 3,799 3,789 3,774 3,771

-32
(0.8) (1.2) (1.2) (1.2) (-0.2) (-0.8)

음식점 및 숙박업 2,245
2,317 2,298 2,286 2,283 2,279 2,286

-31
(3.2) (-0.9) (-1.2) (-1.5) (-2.5) (-1.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6
1,786 1,976 1,990 1,991 1,904 1,826

40
(3.5) (3.2) (3.5) (3.8) (1.2) (2.2)

교육서비스업 1,827
1,892 1,869 1,885 1,902 1,883 1,826

-66
(3.6) (-1.1) (0.2) (-0.1) (-1.3) (-3.5)

문화 및 기타서비스 1,690
1,697 1,744 1,735 1,727 1,745 1,746

49
(0.4) (1.7) (0.5) (1.2) (2.2) (2.9)

운수업 1,452
1,416 1,402 1,407 1,420 1,409 1,426

10
(-2.5) (-0.7) (-0.5) (0.4) (-0.7) (0.7)

사업지원서비스업 1,329
1,352 1,400 1,371 1,381 1,368 1,340

-12
(1.7) (-0.1) (-2.9) (-1.1) (-1.4) (-0.9)

공공행정 및 국방 878
930 1,112 1,115 1,123 1,070 991

61
(5.9) (9.7) (8.3) (8.4) (8.2) (6.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82
1,106 1,062 1,090 1,092 1,091 1,097

-9
(2.2) (-3.9) (-1.5) (-1.3) (-1.7) (-0.8)

금융 및 보험업 806
799 801 805 807 816 813

14
(-0.9) (-1.5) (-1.1) (-1.6) (1.2) (1.8)

정보통신 및 방송업 780
780 782 782 779 786 789

9
(0.0) (-1.0) (-1.0) (-4.7) (-1.4) (1.2)

부동산 및 임대업 484
508 536 534 539 536 512

4
(5.0) (9.8) (7.2) (6.5) (5.7) (0.8)

건설업 1,800
1,889 2,015 2,030 2,045 2,039 1,988

99
(4.9) (5.9) (6.4) (3.6) (4.2) (5.2)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84
189 182 181 186 188 187

-2
(2.7) (-7.1) (-2.7) (-0.5) (-1.6) (-1.1)

주:  서비스업 13개 부문은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를 기초로 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분류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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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세부 업종별로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취업자 

규모가 크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증가율도 높아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에 기여

([그림 1] 참조)

●  동 업종의 취업계수(10억원당 취업자수)는 각각 14.34, 18.51로 높아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경우 일자리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은 취업자 규모는 중간 수준이지만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취업자 증가에 기여

●  정부가 적극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1]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취업자수 및 취업자증가율 순위

 취업자수 순위   취업자증가율 순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18.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운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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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주요 부문 취업자 증감률 추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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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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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중 추이는 전년동월대비로 2017년 7월에 (+)를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하여 12월에 

-0.21%를 기록

상용근로자 구성비 증감률 추이  
(단위: %)

주: 상용근로자 구성비는 임금노동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으로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기타)]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자료(사업체노동력조사 월고용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서비스업 상용근로자 비중 추이는 전년동월대비로 2017년 6월 1.13%를 기록한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12월에 0.60%를 기록

상용근로자 구성비 증감률 추이  
(단위: %)

주: 상용근로자 구성비는 임금노동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으로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기타)]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자료(사업체노동력조사 월고용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상용근로자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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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동향

2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만 2,000명 증가(4.6%), 50대 취업자는 14만 7,000명

(2.4%), 60세이상 취업자는 22만 4,000명(6.4%) 각각 증가

●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25~29세 청년층

(1.1%p)과 50대(1.0%p), 30대(0.9%p)에서 크게 상승

[표 3]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단위: 천명, %, %p)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전년동월
대비 
증감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체>
25,646 25,878 27,011 27,026 27,019 26,604 26,213 1.3

(59.0) (59.1) (61.4) (61.4) (61.4) (60.4) (59.5) (0.4)

15~29세
3,866 3,857 3,904 3,867 3,837 3,846 3,888 0.8

(41.2) (41.4) (42.2) (41.8) (41.5) (41.7) (42.2) (0.8)

15~19세
265 268 233 202 199 216 233 -13.1

(8.5) (9.0) (8.1) (7.0) (6.9) (7.6) (8.2) (-0.8)

20~29세
3,601 3,589 3,671 3,666 3,638 3,630 3,655 1.8

(57.5) (56.7) (57.7) (57.5) (57.0) (56.9) (57.3) (0.6)

20~24세
1,370 1,367 1,359 1,341 1,335 1,323 1,330 -2.7

(45.2) (44.9) (45.1) (44.6) (44.4) (44.1) (44.5) (-0.4)

25~29세 
2,231 2,222 2,312 2,325 2,303 2,307 2,324 4.6

(68.9) (67.5) (68.9) (69.1) (68.3) (68.2) (68.6) (1.1)

30~39세
5,724 5,640 5,661 5,639 5,656 5,651 5,626 -0.2

(74.9) (74.8) (75.8) (75.6) (75.9) (75.9) (75.7) (0.9)

40~49세
6,805 6,757 6,786 6,797 6,793 6,746 6,705 -0.8

(78.6) (78.8) (79.6) (79.8) (79.8) (79.4) (79.0) (0.2)

50~59세
5,988 6,120 6,342 6,387 6,405 6,338 6,267 2.4

(72.9) (73.5) (75.6) (76.1) (76.3) (75.4) (74.5) (1.0)

60세이상
3,264 3,503 4,318 4,336 4,328 4,023 3,727 6.4

(34.2) (35.0) (41.7) (41.7) (41.4) (38.4) (35.4) (0.4)

주: (  )는 고용률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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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15~29세)과 40대 실업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9,000명, 1만 1,000명 증가하였으나, 

30대 실업자는 1만 7,000명 감소

●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청년층(15~29세)(0.1%p)과 40대(0.1%p)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

하였으나, 25~29세(-0.2%p), 30대(-0.2%p), 60세이상(-0.1%p)은 하락 

[표 4]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p)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전년동월
대비 
증감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체>
985 1,008 932 894 871 913 1,020 1.2

(3.7) (3.7) (3.3) (3.2) (3.1) (3.3) (3.7) (0.0)

15~29세
405 362 394 364 388 389 371 2.5

(9.5) (8.6) (9.2) (8.6) (9.2) (9.2) (8.7) (0.1)

15~19세
30 30 16 14 12 17 29 -3.3

(10.2) (9.9) (6.3) (6.3) (5.7) (7.1) (11.1) (1.2)

20~29세
375 332 378 351 376 372 342 3.0

(9.4) (8.5) (9.3) (8.7) (9.4) (9.3) (8.6) (0.1)

20~24세
173 133 145 137 137 146 138 3.8

(11.2) (8.8) (9.6) (9.3) (9.3) (9.9) (9.4) (0.6)

25~29세 
202 200 234 213 239 226 204 2.0

(8.3) (8.3) (9.2) (8.4) (9.4) (8.9) (8.1) (-0.2)

30~39세
161 194 166 175 167 174 177 -8.8

(2.7) (3.3) (2.8) (3.0) (2.9) (3.0) (3.1) (-0.2)

40~49세
149 142 134 126 123 123 153 7.7

(2.1) (2.1) (1.9) (1.8) (1.8) (1.8) (2.2) (0.1)

50~59세
146 135 148 129 107 123 139 3.0

(2.4) (2.2) (2.3) (2.0) (1.6) (1.9) (2.2) (0.0)

60세이상
124 174 90 100 86 105 180 3.4

(3.7) (4.7) (2.0) (2.3) (1.9) (2.5) (4.6) (-0.1)

주: (  )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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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성 실업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OECD는 

감소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증가추세

●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2016년 기준 약 5.2%p 차이를 보임

주: 15세부터 64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함 

자료: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의 성별 대비 경제적 참여와 기회 지수*는 주요 OECD 국가들보다 낮으며,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남성 근로자와 큰 격차를 보임

※  경제적 참여와 기회 지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근로소득, 고위직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비율 등의 가중치로 산정한 것으로 0~1의 값을 가지며 

클수록 성별 평등도가 높음

●  경제적 참여와 기회 지수는 0.537로 144개국 중 123등

●  2016년 남녀 근로자의 소득 차이는 약 $25,423으로 144개국 중 120등

자료: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여성 고용 동향 국제 비교

성별 대비 경제적 참여와 기회 지수 OECD 주요국과 한국의 성별 근로소득

OECD와 한국의 여성실업률  
(단위: %)

OECD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한국 여성실업률   OECD 평균 여성실업률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3.1 3.0
3.6 3.7 3.7 

8.2 8.2
7.6

7.0
6.6 

2012 2014 2015 20162013

 경제활동참가율(한국)   경제활동참가율(OECD 평균)

66.0

64.0

62.0

60.0

58.0

56.0

54.0

52.0

50.0

55.2 55.6
57.0

57.9 58.4 

62.2 2.5 62.8 63.0 63.6 

2012 2014 2015 20162013

0.818 0.806 0.802
0.752 0.750

0.700 0.691 0.676

0.569 0.537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노
르

웨
이

아
이

슬
란

드

스
웨

덴

미
국

룩
셈

부
르

크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일
본

대
한

민
국

 여성 예상 근로소득 (US$)   남성 예상 근로소득 (US$) 

0 40,000 60,000 80,00020,000

대한민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20,760
46,183



Ⅰ

16

고용·인구·연금  

동향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은 최근 4년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2014년 213만 9,000명에서 2017년 181만 2,000명으로 32만 7,000명 감소

●  연령대가 낮은 경우 임신·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많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결혼, 가족돌봄 때문

인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2017년 조사 기준)

주:  경력단절여성이란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 상태인 여성으로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2014~2017)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감소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우는 증가

●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82만 2,000명(38.4%)에서 62만 5,000명(34.5%)으로 감소하였으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우는 43만 6,000명(20.4%)에서 45만 1,000명(24.9%)으로 증가하는 추세

사유별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및 비중 변화  
(단위: %, 천명)

자료: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2014~2017)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경력단절여성 동향

경력단절여성 규모 추이  
(단위: 천명)

연령대별 경력단절 사유(2017)  
(단위: %)

 1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2,500

2,000

1,500

1,000

500

0
2014 2016 20172015

192 174
146 147639 611
587 590

1,116 1,090 1,012 928

191 177 161 147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5~29세 40~49세 50~54세30~39세

1 1
7

2126
37

30
18

38
30 18

10

35
30

38
46

5

7
30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2014

38.4%

822

20.4%

436

7.6%

162

29.3%

627

4.3%, 93

2017

4.5%, 81

4.1%, 75 

34.5%

625

32.0%

581

24.9%

451



산업동향 & 이슈

17

2018년 1월 주민등록

인구는 5천 178만명

인구 동향2018년 1월말 주민등록인구는 5,177만 9,14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816명(0.14%) 

증가

●  2010년 주민등록인구 5천만명을 넘어선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

●  그러나 인구증가율은 2011년 0.43%에서 2017년 0.16%로 급격히 둔화

[그림 1]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0~2017년)

주:  2010년 10월부터 거주불명자(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를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시킴에 따라  

그 이전 인구통계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여 인구증가율은 2011년부터 산출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생아수(주민등록인구 기준) 및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

●  2012년 이후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처음으로 40만명대에 

미달

●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 수준 지속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며, 

초저출산율이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

1)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는 2010년 9월 5천만명을 돌파하였으나, 이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사람들이 ‘거주불명 등록자’로 

일시에 전환됨에 따른 결과이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2060」의 상주인구 개념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내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내외국인은 2012년 6월 23일 5천만명을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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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10~2017년)

 

주: 2017년도 합계출산율은 2018년 2월 28일 발표예정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저출산의 원인으로 혼인율의 감소와 평균 초혼연령의 증가에 따른 가임기간의 축소가 논의

되고 있음

●  2016년 혼인은 281,635건으로 1975년 이후 최저이며, 조혼인율 5.5건으로 1971년 이후 

최저를 기록

[그림 3] 혼인건수 및 조(粗)혼인율 추이(2010~2016년)

 

주: 조(粗)혼인율은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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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및 첫째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

－여성의 초혼연령은 28.9세(2010년)에서 30.1세(2016년)로 1.2세 증가

－첫째아이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은 30.1세(2010년)에서 31.4세(2016년)로 1.3세 증가

[그림 4] 평균 초혼연령 및 첫째아이 출산여성의 평균연령(2010~2016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평균 초혼 연령 및 첫째아이 출산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산아(임신기간이 27주 미만), 

저체중아(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조산아 출생비율은 2010년 5.9%에서 2016년 7.2%로 1.3%p 증가

●  저체중아는 2010년 5.0%에서 2016년 5.9%로 0.9%p 증가

[그림 5] 출생특성별 출생아 구성비(2010~2016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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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6년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은 수준

－서울(0.94명), 부산(1.1명), 인천(1.14명) 등은 전국평균보다 낮음

－합계출산율이 높은 곳은 세종(1.82명), 전남(1.47명), 제주(1.43명), 울산(1.42명) 등임

지역별 합계출산율(2016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합계출산율이 낮은 서울, 인천 등 지역의 신혼부부는 여성이 취업중인 비중이  높음

지역별 신혼부부의 취업중인 여성 비중(2016년)  
(단위: %)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남성의 가사ㆍ육아 참여 증진 및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 증가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  경제성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자녀 양육 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Galor and Weil, 1996)

●  그러나 일-가정 양립정책의 정착으로 남성의 가사ㆍ육아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출산

율이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인 연구들이 존재(Ahn and Mira(2002), De Laat and Sevilla-Sanz(2011), 

지역별 합계출산율 및 출산여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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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1/2수준이며, 고령화율(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0.1%로 남한

(13.8%)보다 낮은 수준

연령대별 인구수(2017년)

주: 남한은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 자료(2016.12), 북한은 북한인구추계 자료(2010.11) 이용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6년 합계출산율과 자연증가율은 남한의 2배 수준

●  북한의 조사망률은 9.7명으로 남한(5.5명)보다 높으나, 북한의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자연증가율이 

남한보다 높은 수준

남한과 북한의 인구관련지표(2016년)     (단위: 명)

주: 1) 남한은 인구동향조사(2016) 자료, 북한은 북한인구추계(2010.11) 자료 이용

     2)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

     3) 조출생율 및 조사망률은 인구 천명당 총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를 의미

     4) 자연증가율은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총인구로 나눈 1,000분비로서 해외 유출입을 포함하는 인구성장률과는 다른 개념임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교

남한 총인구: 5천 145만명 북한 총인구: 2천 50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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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동향

2017년 3분기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184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기타가입자는 본인이 전액(9%)을 부담

● 사업장 가입자수는 1,34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 

● 지역 가입자수는 77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

● 임의 가입자수는 3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

※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한 자를 의미

● 임의계속 가입자수는 34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7.5% 증가 

※  임의계속가입자는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하였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기간을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 자를 의미 

[표 1] 국민연금 가입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증감률 구성비

사업장 12,806  13,192  13,096 13,202 13,319 13,403  2.3 61.4 

지역 8,303  8,060  8,143 7,942 7,711 7,772  -4.6 35.6 

임의 241  297  288 314 324 328  14.0 1.5 

임의계속 219  283  265 302 316 337  27.5 1.5 

합계 21,568 21,833 21,791 21,759 21,669 21,841 0.2 100.0 

자료: 국민연금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7년 3분기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수**는 12.6만 개소로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가입 계좌수는 279.9만 계좌로 전년동기 

대비 11.3% 증가

●  기업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 계좌수는 7.8만 계좌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

※  확정기여형, 기업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약 8.3%)를 부담

● 개인형IRP 가입 계좌수는 270.9만 계좌로 전년동기 대비 26.8% 증가

* 퇴직연금의 제도유형별 특성은 Box를 참조 

** 2016년 말 기준 퇴직연금 대상 사업장 수는 약 118만 개소임 

2017년 3분기 국민연

금 가입자는 2,184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침

퇴직연금은 제도 

확대에 따라 확정급여

형(DB)과 확정기여형

(DC)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 

연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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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퇴직연금 가입 동향

(단위: 천 개소, 천 계좌,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증감률

확정급여형(DB)1) 118  124  120  125  126  126  4.9 

확정기여형(DC)2) 2,404  2,663  2,514  2,691  2,758  2,799  11.3 

기업형IRP 84  81  80  80  79  78  -2.4

개인형IRP 2,384  2,214  2,136  2,233  2,266  2,709  26.8 

주: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회사별 분기 말 도입사업장수를 단순합계한 수치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자 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회사별 분기 말 가입자수를 단순합계한 수치

     3)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사업장 또는 가입자수로  집계하고 있고 가입자별로도 중복 계좌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계 

집계가 어려움. 단, 통계청에서 연말 기준으로 사업장과 가입자수를 집계 발표하고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수급 동향

2017년 3분기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44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

● 연금수령자는 428.1만명(97.3%)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

● 일시금 수령자는 11.8만명(2.7%)으로 전년동기대비 31.9% 감소 

2017년 3분기 국민연금 수급액은 4.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 

● 연금수령액은 4.6조원(95.1%)으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

● 일시금 수령액 0.2조원(4.9%)으로 전년동기대비 0.3% 증가 

●  연금 수령자의 연간 평균수급액은 431만원(월 38만원), 일시금 수령자의 평균수급액  

802만원 수준

[표 3] 국민연금 수급 동향

(단위: 천 명, 조원,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증감률 구성비

수
급
자

연금 3,832 4,135 4,048 4,135 4,178 4,281 5.8 97.3 

일시금 196 227 174 227 64 118 -31.9 2.7 

합계 4,029 4,362 4,222 4,362 4,243 4,400 4.2 100.0 

수
급
액

연금 14.3 16.1   4.1   4.3   4.5   4.6   12.7 95.1 

일시금 0.8 1.0 0.2 0.3 0.2 0.2 0.3 4.9  

합계 15.2 17.1 4.3 4.6 4.7 4.9 12.0 100.0  

자료: 국민연금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민연금 연금수급

자는 전년동기대비 

5.8%, 연금수급액은 

1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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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퇴직연금 수급 개시 계좌는 5.3만 계좌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 

●  만55세 이상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수는 5.3만개이고 이 중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5%에 불과 

2017년 3분기 퇴직연금 수급액은 1.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

●  연금수령액은 0.2조원(16.4%)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

●  일시금 수령액은 0.9조원(83.6%)으로 전년동기대비 3.2% 감소

●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수급액은 1,649만원으로 연금수령계좌 평균수급액 2.1억원의 7.9%에 

불과

[표 4] 퇴직연금 수급 동향

(단위: 천 계좌, 조 원,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증감률 구성비

수
급
자

연금 3  4  1  2  1  1  7.3 1.5 

일시금 202  237  47  82  50  52  9.4 98.5 

합계 205  241  48  84  51  53  9.4 100.0 

수
급
액

연금 0.1 1.2  0.2  0.4  0.3  0.2  1.3 16.4  

일시금 3.8 4.6  0.9  1.6  0.8  0.9  -3.2 83.6  

합계 3.9 5.8  1.0  2.1  1.1  1.0  -2.5 100.0  

주: ‘16년부터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 기준으로 변경(’15년은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55세 이상 전체 계좌)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적립금 동향

2017년 3분기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612.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  3분기 운용수익이 37.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0%로 증가한데 기인

2017년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50.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98.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37.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4%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 중 89.7%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되고 있으며, 실적배당형은 8.1% 

수준  

퇴직연금 일시금 수

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97.3%이며 일인당 

수급액은 1,649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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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적립금 동향

(단위: 조 원,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증감률 구성비

국민연금 512.3  558.3  544.6 570.0 597.8 612.4  12.5 100.0 

퇴직
연금

제도
유형

확정급여형(DB) 86.3  99.6  85.9  97.7  98.4  98.0  14.1 64.9 

확정기여형(DC) 28.4  34.2  31.5  35.6  36.9  37.9  20.4 25.1 

기업형IRP 0.8  0.8  0.8  0.8  0.8  0.8  6.6 0.5 

개인형IRP 10.9  12.4  11.9  13.4  13.7  14.3  19.9 9.4 

운용
방법

원리금보장형 112.7  130.9  117.4  133.4  134.5  135.4  15.4 89.7 

실적배당형 8.7  10.0  10.0  10.6  11.6  12.2  22.2 8.1 

기타1) 5.0  6.1  2.6  3.5  3.7  3.3  25.1 2.2 

합계　 126.4  147.0  130.0  147.5  149.9  150.9  16.1 100.0 

주: 1)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현금성 자산, MMF 등)을 포함

자료: 국민연금통계,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7년 3분기 국민

연금 적립금은 612.4

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 퇴직연금 

적립금은 150.9조원

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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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적립방법, 운용주체, 급여수준 등에 따라 구분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근속연수 × 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

이 사전에 결정되고 회사의 책임 하에 적립금이 운용되며 운용 수익 및 손실이 회사에 귀속됨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기업이 정해진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 책임 하에 운용한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됨

●  기업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연금 설정이 용이하지 않은 1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특례로써, 부담금 산정과 운용방식이 확정기여형과 동일

●  개인형IRP는 이·퇴직자의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 또는 계속 운용을 위해 적립하거나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연금 추가납입 등을 목적으로 하며 부담금과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특징

퇴직금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적립방법 사내적립
부분 사외적립
(2017년 기준,

80%이상)

전액 사외적립
(연간 임금총액의 

1/12, 8.3%)

전액 사외적립
(연간 임금총액의 

1/12, 8.3%)

퇴직금 일시금
및 추가납입금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2)

급여수준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1) × 근속연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적합기업 및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체 
근로자

퇴직연금 
추가납입자,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자영업자 등

수수료 부담 - 사업주
사업주

(상품 수수료는 
근로자 부담)

사업주
(상품 수수료는 
근로자 부담)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주: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따라서 확정급여형의 급여수준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됨

     2)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형IRP 

가입을 허용

자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퇴직연금의 제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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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2015년에 19.5명에서 2050년에 72.4명으로, 일본,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칼 

다음으로 높아질 전망

* 노인부양비는 20~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

●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OECD 평균 노인부양비가 2015년에 27.9명에서 2050년에 53.2명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OECD는 전망

●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2050년 72.4명으로, 2015년(19.5명)에 비해 52.9명 증가하여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

노인부양비 전망  
(단위: 명)

주: 2015년 자료는 실적치가 아니라 인구전망모형에 의해 산출된 전망치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17(OECD)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국제기구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과 적정 연금 소득대체율을 권고

※  연금 소득대체율(pension replacement rates)은 현재 가치로 평가한 연금제도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급여의 비율로서, 주요 국제기구는 

70~80%의 연금소득대체율을 권고

●  OECD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기초 국민연금(1층), 소득비례 국민연금(2층), 퇴직연금(3층), 개인연금(4층)

으로 제시하고 1~3층까지 의무 적용을 권고 

연금 소득대체율의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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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구·연금  

동향

중위소득자의 연금 소득대체율(pension replacement rates)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39.3%로 

OECD 평균(58.2%)을 하회

●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소득대체율이 공적연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적연금제도가 제도 도입 기간이 

짧아 성숙되지 못하였고 연금 보다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아 연금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데 기인

연금 소득대체율  
(단위: %)

주: 중위소득자의 연금소득대체율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17(OECD)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수준별로 연금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저소득자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중위소득자

의 연금 소득대체율에 비해 높아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의 연금 소득대체율에서 고소득층의 연금 소득대체율을 차감한 값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9.9%p로 OECD 평균(16.2%p)을 상회하여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은 것으로 보임 

소득수준별 연금 소득대체율  
(단위: %)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17(OECD)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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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산업동향 & 이슈 Ⅱ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김상우 경제분석관(788-4676)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

시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하여 주52시간 초과 노동시간(647만 

5,000시간)만큼 유효노동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12만 5,000명~16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기존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라 월임금이 평균 37만 7,000원(-11.5%)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남

－  특히 비정규직 중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의 월급여 감소율이 높고, 

감소액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연장근로시간 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매월 1,09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비정규직의 임금보전을 위해서 234억원이 필요한데, 기간제(182억원) 및 용역(39억원)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대부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기준법」개정안(2018.2.28. 본회의 의결)에 의해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 당초 여야 합의안보다 적은 5개로 줄어

듦에 따라 신규 고용 창출 효과와 임금 보전을 위한 재원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과 정부가 보완책 

마련 필요

●  장시간 노동이 포괄임금역산제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고, 주52시간 초과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포괄임금역산제란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임금액을 포괄하여 정하고, 그 임금액 내에는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법상 지급의무 여부와 지급률 등을 역산하여 

항목별로 나누어서 임금대장을 정리하여 놓는 방법을 말함

●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총액 저하를 완화하고, 정부는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



30

Ⅱ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분석 배경 한국의 노동시간은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단축되어 왔으나,1)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에 속함

●  2016년 한국의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회원국 증 멕시코 다음으로 길고, 

OECD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 많음

[그림 1] OECD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2016년, 취업자 기준)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  2015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으로 회원국 증 멕시코 다음으로 

길고, 가장 짧은 독일(1,298시간)보다 754시간 많음

[그림 2] OECD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2016년, 임금근로자 기준)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노동시간은 1988년 연간 2,910시간(주 55.8시간), 임금근로자 노동시간은 

1987년 연간 2,943시간(주 56.4시간)으로 정점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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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

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2)

－  1주를 7일로 명시하여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금지한다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3) 시행 

시기 등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있음4)

[표 1] 연장근로시간 제한 관련 여야간 쟁점

여 당 야 당

•신속한 시행 필요

   -  기업규모별 3단계로 나누어 근로시간 단축 

(300인, 50인, 5인)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  기업규모별 3단계로 나누어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모별 구간은 여당과 동일)

   -  2019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여 2021년 

완료

   -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즉각 단축

   -  정부의 대책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를 2018년 7월로 할 수도 있음

   -  2019년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여 2023년 완료

   -  주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여 68시간에서 

60시간을 거쳐 52시간으로 단계적 단축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54회(2017.9.1.~2017.12.9.)(정기회) 회의록 정리 

2)  (200124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자 2016.07.27.), (200600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자 2017.03.06.), 

(2000028)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자 2016.05.30.) 등

3) 1주를 7일로 명시하여 주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휴일근로시간 0시간) 초과근로를 금지

4)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201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이 확정되면 기획

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지원 및 근로자 소득보전 대책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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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특례제도5) 개편과 관련하여서도, 현행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 중 16개 업종과 

운수업 중 노선버스업을 근로시간특례 적용대상 산업에서 제외6)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짐7)

[표 2] 근로시간 특례업종 현황 및 존치 여부

대분류 중·소분류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 관련 서비스업     

○
○
○
○

물품 판매 및 보관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
○

통신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

접객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소각 및 청소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이용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54회(2017.9.1.~2017.12.9.)(정기회) 회의록 정리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분석함

5)  운수, 보건 등 공익적 필요성이 큰 업종에 대해서 연장 근로시간 한도(주 12시간) 및 1일 휴게시간(8시간 당 1시간)제약을 받지 않도

록 하는 제도

6)  운수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되, 운수업 중 노선버스업은 추가적으로 제외함. 이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10개로 축소됨

7)  「근로기준법」개정안(2018.2.28. 본회의 의결)에 의해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 당초 여야 합의안보다 적은 

5개(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로 줄어듦. 이에 따라 신규 고용 창출 

효과와 임금 보전을 위한 재원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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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 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연장시간 제한의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한 연구8) 결과, 연장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 대상 기업들에서 33만~43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초)

시나리오

전체근로자 상한초과근로자

시간
단축
효과
(연)

고용창출 가능인원(천명)

수
(천명)

근로
시간
합계

(천시간)

수
(천명)

비율
(%)

초과
시간
합계

(천시간)

52
시간
근무

48
시간
근무

40
시간
근무

주52
시간
상한제

전체 19,230 821,653 3,452 18.0 30,657 83 590 639 766

5인 미만 
제외

15,643 676,164 2,697 17.2 23,605 64 454 492 590

특례ㆍ
제외산업 

제외
14,689 627,608 2,696 18.4 23,115 63 445 482 578

5인 미만, 
특례ㆍ

제외산업 
제외

11,737 507,326 2,035 17.3 17,096 46 329 356 427

자료: 김유선(2017),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KLSI Issue paper(2017.1.1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연구9)에 의하면, 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유효노동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11~19만명의 신규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10)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연구11)에서 주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12만 5,000명~18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8)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KLSI Issue paper(2017.1.1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9) 안주엽 외 4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과제”, 고용ㆍ노동브리프 제76호(2017-09), 한국노동연구원

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설문대상자가 사업체의 인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초과근로시간을 줄여서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유효노동 감소 보전을 위한 신규 고용이 적게 추정되는 것으로 보임

11)  김유선, “주 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KLSI Issue paper(2018.1.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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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고용형태별 임금 및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2) 원자료를 이용

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제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조사 대상 약 82만 9,000명 중에서 특수형태 근로자13)와 연장근로시간 제한 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체, 특례산업과 적용제외 산업14)을 제외한 약 55만 3,000명을 연장근로 제

한 적용 대상 근로자로 산정함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 자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특례

산업과 적용제외 산업을 실제보다 넓게 정의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 대상 근로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었을 수 있음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과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을 특례업종으로 제외하였는데, 출판업, 컴퓨터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폐기물 수집ㆍ처리ㆍ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까지 포함됨([표 4] 참조)15)

[표 4] 근로시간 특례업종(예상)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비

근로시간 특례업종(예상) 대응 KSIC 대분류 KSIC 중분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H)

 49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운송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58 출판업

 59 영상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2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37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처리·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서비스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2)  동 조사는 32,960개 표본사업체 및 포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약 85만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연령, 학력, 근로시간, 정액급여, 

초과급여 등을 조사함

13)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운전기사 등)

14)  「근로기준법」 제59조와 제63조에 의해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이 제외됨.

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도 실제 적용제외 요건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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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되는 전체 근로자 중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율은 

약 11.8%인 95만 5,000명이고, 연장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한 월임금감소액은 평균 37만 

7,000원으로 월급여 감소율은 약 11.5%인 것으로 추정됨

●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1만 9,421원인 반면,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3,161원으로 66.7%임

－ 이것은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표 5]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금 변화

　
　

전체 근로자 주52시간 초과자

수
(천명) 

주당 
노동시간 

합계
(천시간) 

시간당  
임금(원)

수
(천명) 

주52시간 
초과 노동
시간 합계
(천시간) 

평균  
월급여
(천원)
(A)

시간당  
임금
(원)

월임금
감소액 
평균
(천원)
(B) 

급여 
감소 

비율(%) 
(B/A×100)

전체 8,063 332,017 19,421 955 6,475 3,284 13,161 377 11.5 

비정규직 1,696  55,889 14,213 203 1,602 2,327 9,153 403 17.3 

재택/가내  2  58 12,309 - - - -  - - 

파견  45 1,898 11,746 6 44 2,016 8,008 270 13.4 

용역  232 10,295 8,790 70 563 1,815 7,080 401 22.1 

일일  497 11,456 17,019 17 69 3,669 15,375 360 9.8 

단시간  311 5,684 16,802 0 2 1,909 7,728 174 9.1 

기간제  576 25,401 12,944 106 907 2,485 9,652 411 16.5 

한시적  33  1,097 11,395 3 17 1,937 7,913 397 20.5 

정규직 6,367 276,128 20,809 751 4,873 3,542 14,245 373 10.5 

자료: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16)  김유선(2018)의 연구에서 이용한 산정 방법을 적용함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6년)의 원자료를 기초로 표본 추출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음 산식16)에 의해 연장근로시간 제한(52시간)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 월임금(초과근로수당)감소액 = (주 총근로시간–52)×(월 초과급여/월 초과근로시간)×(30/7)

    - 주당 임금감소액을 월로 환산키 위해 30/7을 곱함

● 시간당 임금 =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12)/(소정실근로시간수+초과실근로시간수)

    - 특별급여는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이므로 12로 나누어 월급여로 전환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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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때,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해 임금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정규직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한 월급여 감소액이 37만 3,000원으로 10.5%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월급여 감소액은 40만 4,000원으로 17.3% 감소함

－  비정규직 중에서 특히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의 월급여 

감소율이 높고, 감소액도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고용형태별 급여감소 비율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고용형태별 월임금감소액(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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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이상 대기업에 비하여 5~29인, 30~299인 규모 기업의 근로자

들이 연장근로시간 제한 시 급여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300인이상 기업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해 월급여가 7.9% 감소하는 반면, 30~299

인, 5~29인 기업 근로자의 경우 각각 12.3%, 12.6% 감소함

－  특히 30~299인, 5~29인 기업의 비정규직은 급여 감소율이 각각 19.0%, 17.1%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시간당 임금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사업체규모별 임금 변화

전체 근로자 주52시간 초과자 

수
(천명) 

주당 
노동시간 

합계
(천시간)

시간당  
임금 
(원)

수
(천명) 

주52시간 
초과 노동
시간 합계
(천시간) 

평균  
월급여
(천원) 
(A)

시간당  
임금
(원)

월임금
감소액 
평균
(천원)
(B)

급여 
감소 

비율(%) 
(B/A×100)

전체 8,063 332,017 19,421 955 6,475 3,284 13,161 377 11.5 

5~29인 3,719 148,895 15,664 371 2,331 2,605 10,522 328 12.6 

비정규직 922 28,830 12,635 113 828 2,164 8,589 370 17.1 

정규직 2,797 120,064 16,661 258 1,504 2,799 11,368 314 11.2 

30~299인 2,887 122,670 18,584 435 3,198 3,182 12,609 391 12.3 

비정규직 560  19,684 13,909 76 686 2,419  9,313 459 19.0 

정규직 2,327 102,985 19,708 359 2,512 3,344 13,306 381 11.4 

300인이상 1,457  60,453 30,670 149 946 5,271 21,353 417 7.9 

비정규직 216  7,374 21,754 14  88 3,126 12,771 304 9.7 

정규직 1,242 53,079 32,216 135 858 5,498 22,263 427 7.8 

자료: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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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해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0.8시간(연간 41.6

시간)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은 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0.9% 상승하는 데 그치는 반면, 비정규직은 2.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용역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월임금감소액 중에서 연장근로시간 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준다고 가정하는 경우, 

매월 1,09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17)

●  비정규직의 임금보전을 위해서 234억원이 필요한데, 기간제(182억원) 및 용역(39억원) 

근로자의 임금보전에 대부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감소 근로자에게 종전 임금의 90%까지 보전해 줄 경우, 1인당 평균 임금보전액은 약 

11만 5,000원으로 추정됨18)

－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1인당 임금보전액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비정규직 

중 초과근무자가 많은 용역, 기간제 근로자의 1인당 임금보전액은 각각 5만 6,000원, 

17만 2,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임

[표 7]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변화 및 임금보전 필요 재원

연장근로 제한 이전 연장근로 제한 이후
주 

52시간 
초과자
(천명)
(D)

1인당 (90%) 
임금보전액(원)

(C/D
×100,000)

수
(천명) 

주당 
노동시간 

평균
(시간) 

시간당  
임금(원)

(A)

주당 
노동시간 

평균
(시간) 

시간당  
임금(원)

(B)

시간당 
임금변화

(%) 
(B -A)/A
×100

90% 
임금보전 

재원
(억원/월)

(C)

전체 8,063 41.2 19,421 40.4 19,674 1.3 1,094 955 114,555

비정규직 1,696  32.9 14,213 32.0 14,519 2.2 234 203 115,271

재택/가내  2  32.1 12,309 32.1 12,309 0.0 0 - -

파견  45 42.0 11,746 41.0 12,028 2.4 4 6 66,667

용역  232 44.3 8,790 41.9 9,351 6.4 39 70 55,714

일일  497 23.0 17,019 22.9 17,064 0.3 6 17 35,294

단시간  311 18.3 16,802 18.3 16,802 0.0 0 0 -

기간제  576 44.1 12,944 42.5 13,054 0.8 182 106 171,698

한시적  33  33.3 11,395 32.7 11,690 2.6 2 3 66,667

정규직 6,367 43.4 20,809 42.6 20,997 0.9 861 751 114,647

자료: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17)  「근로기준법」개정안(2018.2.28. 본회의 상정)에 의해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 당초 여야 합의 개정안

보다 적은 5개로 줄어듦에 따라 임금 보전을 위한 재원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18)  정부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사업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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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별로는 5~29인 규모 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연장근로시간 제한 이후 1.8% 상승

하는 반면, 30~299인, 300인이상은 각각 0.6%, 0.3% 상승에 그침

연장근로시간 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준다고 가정할 경우, 5~29인 사업체에 매월 

299억원이 소요되고, 30~299인 사업체에 6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임금보전을 할 경우, 5~29인 사업체에 99억원, 30~299인 사업체에 

123억원의 재원이 필요함

●  임금감소 근로자에게 종전 임금의 90%까지 보전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 사업체 규모별로 

1인당 임금보전액에서 큰 차이를 보임

－  5~29인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보전액은 약 8만 1,000원이고, 30~299인 사업체 

14만 3,000원, 300인이상 사업체 11만 7,000원임

[표 8]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사업체규모별 시간당 임금 변화 및 임금보전 필요 재원

연장근로 제한 이전 연장근로 제한 이후

주52시간 
초과자
(천명)
(D)

1인당 (90%) 
임금보전액(원)

(C/D
×100,000)

수
(천명) 

주당 
노동시간 

평균
(시간) 

시간당  
임금(원)

(A)

주당 
노동시간 

평균
(시간) 

시간당  
임금(원)

(B)

시간당 
임금변화

(%) 
(B -A)/A
×100

90% 
임금보전 

재원
(억원/월)

(C)

전체 8,063 41.2 19,421 40.4 19,674 1.3 1,094 955 114,555

5~29인 3,719 40.0 15,664 39.4 15,939 1.8 299 371 80,593

비정규직 922 31.3 12,635 30.4 12,309 2.3 99 113 87,611

정규직 2,797 42.9 16,661 42.4 12,028 1.4 201 258 77,907

30~299인 2,887 42.5 18,584 41.4 9,351 0.6 620 435 142,529

비정규직 560  35.2 13,909 34.0 17,064 1.8 123 76 161,842

정규직 2,327 44.3 19,708 43.2 16,802 0.2 497 359 138,440

300인이상 1,457  41.5 30,670 40.8 13,054 0.3 175 149 117,450

비정규직 216  34.2 21,754 33.8 11,690 0.6 12 14 85,714

정규직 1,242 42.7 32,216 42.0 20,997 0.2 163 135 120,741

자료: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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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한 초과노동시간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6만명의 고용을 창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19)

●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300인 이상 사업체에만 시행할 경우 약 2만 3,000명, 30~299인 사업

체까지 시행하면 약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5만명(용역 1만 3,000명, 기간제 2만 1,000명), 정규직 11만 

4,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됨

[표 9]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고용 창출 가능성 추정 결과

전체 근로자 주52시간 초과자 연장근로시간 제한 이후

수 
(천명) 

주당 노동시간 
합계(천시간)

수 
(천명) 

주52시간 초과 노동시간 
합계(천시간)

(A) 

주당 노동시간 
평균(시간)

(B) 

고용창출 가능인원
(천명)
(A/B)

전체 8,063 332,017 955 6,475 40.4 160

5~29인 3,719 148,895 371 2,331 39.4 59

30~299인 2,887 122,670 435 3,198 41.4 77

300인이상 1,457  60,453 149 946 40.8 23

비정규직 1,696  55,889 203 1,602 32.0 50

용역 232 10,295 70 563 41.9 13

기간제 576 25,401 106 907 42.5 21

정규직 6,367 276,128 751 4,873 42.6 114

자료: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사업주가 유효노동 감소를 자본재 확충에 의한 생산성 향상 또는 생산량 감축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고용창출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특성상 초과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고,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과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동 고용창출 효과는 보수적인 추정 결과라고 볼 수 있음

 

19)  「근로기준법」개정안(2018.2.28. 본회의 상정)에 의해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 당초 여야 합의 개정안

보다 적은 5개로 줄어듦에 따라 신규 고용 창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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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제한으로 사업체규모별로는 30~299인(48.1%), 5~29인(36.9%), 300인이상

(14.4%) 순으로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71.3%, 비정규직이 31.3%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그림 5]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사업체규모별·고용형태별 고용창출 가능인원 비율

(단위: %)

<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신규 고용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 48시간, 52시간으로 가정한 민감도 분석 

결과,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고용창출 가능인원은 각각 14만 7,000명, 13만 5,000명, 

12만 5,000명으로 추정됨

●  연장근로시간 제한 이후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생산이 감소할 경우 고용창출 가능인원은 그 

비율만큼 감소할 수 있음

[표 10]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 창출 시나리오

전체 근로자 주52시간 초과자 고용창출 가능인원(천명)

수
(천명) 

주당 노동시간 
합계

(천시간)

수
(천명)

주52시간초과 
노동시간 합계

(천시간) 

평균 
노동시간 

근무

44시간 
근무

48시간 
근무

52시간 
근무

전체 8,063 332,017 955 6,475 160 147 135 125

5~29인 3,719 148,895 371 2,331 59 53 49 45

30~299인 2,887 122,670 435 3,198 77 73 67 62

300인이상 1,457  60,453 149 946 23 22 20 18

비정규직 1,696  55,889 203 1,602 50 36 33 31

용역 232 10,295 70 563 13 13 12 11

기간제 576 25,401 106 907 21 21 19 17

정규직 6,367 276,128 751 4,873 114 111 102 94

자료: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71.3%

31.3%

 비정규직         정규직     

48.1%

14.4%

36.9%

 5~29인    30~299인    30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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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규 고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기업의 추가자본 투입을 통한 노동대체 및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 

또는 생산량 감축 등에 의하여 축소될 수 있음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과 

정부가 보완책 마련 필요

●  장시간 노동이 포괄임금역산제※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고,20) 주52시간 초과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포괄임금역산제란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임금액을 포괄하여 정하고, 그 임금액 내에는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법

상 지급의무 여부와 지급률 등을 역산하여 항목별로 나누어서 임금대장을 정리하여 놓는 방법을 말함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총액 저하를 완화

하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하는 「고용창출장려금」사업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2018년 예산 213억원)이 포함되어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21) 수행 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에 의해 고용유지중소기업은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근로자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근로소득

에서 공제 가능

21)  관리직을 제외한 사무직 등 일반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나타났고, 포괄임금제를 실시

하는 기업 중에 90% 이상이 실제 지급하는 포괄임금액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액(즉, 법적 가산

수당)과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정동관 외,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2016., 한국노동연구원) 

또한 월 172시간(주 40시간)을 넘어서면 노동시간이 증가해도 월 임금총액은 변함없고 시간당 임금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김유선, 주 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KLSI Issue paper, 2018.1.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2)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고, 지원요건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이며, 지원

수준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함(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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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운전기사 등)

재택/가내근로자

●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114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로 구분

파견근로자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

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

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일일근로자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행사도우미, 건설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

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고용형태별 근로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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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기간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정규직근로자

●  상기 8가지 항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

이 보장되는 근로자

※  정규직이지만 임금산정기준이 연봉제라서 연봉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임에 유의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의 고용형태는 2002.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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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이슈 Ⅲ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모주영 경제분석관(788~4672)

2018.2.5. 전 세계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총 3,798억 달러(약 414조원)에 달하며, 하루 거래량은 220억 

달러(약 24조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 

●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하반기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2017년 말 주요국의 감독 및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하락

－  비트코인 가격(1BTC)은 2017.8.1. 2,871달러에서 2017.12.17. 19,475달러로 16,604달러(약 578.3%) 

상승하는 등 급격하게 변동

●  블록체인의 기술적 요인과 주요국의 정책 및 규제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

최근 2개월간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높게 유지되었으며, 일부 가상통화의 경우 한국 

거래소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40% 이상 차지

●  최근 2개월간 한국 거래소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1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약 30~45% 

높게 나타남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송금한도 제한, 외국 금융계좌 개설 어려움, 거래 수수료, 거래소마다 다른 입출금 

속도 및 처리 지연·시스템 오류 등으로 재정거래가 어려워 높은 가격이 상당 기간 지속

●  2018.2.6. 비트코인은 한국 거래소 거래량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4.5% 정도인 반면, 카르다노는 한국 

거래소 거래량이 전체의 89.0% 육박

－  카르다노와 법정통화간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원화(KRW)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통화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적 잠재력 외에 거래소 접근성 및 법정통화로의 환금성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투기 과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 등으로 국내 거래소로의 신규 자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

●  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음.

※  ICO란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정부의 권고를 통해 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이 마련되었으나,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 가상통화교환업을 정의하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감독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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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상통화 거래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

2018.2.5. 기준 전 세계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총 3,798억 달러(약 414조원)에 달하며, 하루 

거래량은 220억 달러(약 24조원)1)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

●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가상통화의 종류는 1,513개로 추산되고 있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상위 10개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약 80% 차지

●  전체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의 비중은 2017년 말까지 50%를 넘었으나 2018년 들어 약 35% 

수준으로 감소

－  종전에는 비트코인이 아닌 가상통화를 알트코인으로 부를 정도로 비트코인 거래가 지배적. 

2017년 3월까지 전체 가상통화 중 비트코인의 비중은 약 80~90%

－  최근 블록체인 기술 개발로 가상통화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더리움·리플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비중 감소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하반기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2017년 말부터 주요국의 감독 및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

●  비트코인 가격(1BTC)은 2017.8.1. 2,871달러에서 2017.12.17. 19,475달러로  16,604달러

(약 578.3%) 상승하는 등 급격하게 변동

[그림 1] 비트코인 세계가격추이 (2017.8.1.~2018.2.1.)

자료: Coinmarketcap.com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가상통화 

거래동향

1)  자료: Coinmarket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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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와 

관련한 쟁점 

분석

블록체인의 기술적 요인과 주요국의 정책 및 규제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

[표 1]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일자 주요 내용

2017.8.1. 
거래량 증가로 비트코인의 블록 용량 및 거래체결 속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하드포크2)가 

이루어지고 비트코인캐쉬 분할 방식으로 정리되면서 가격 상승

2017.9.4. 
2017.9.15.

중국 인민은행 ICO 불법 규정 및 중국 내 가상통화 거래소 거래중단에 따라 4,901달러(9.2)에서 

3,166달러(9.15)로 35.4% 하락

2017.10.24. 
비트코인골드 분할이 예정되면서 보유자에게 비트코인골드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등 기대 

발생에 따라 가격 상승

2017.11.8. 
비트코인 용량을 늘리려는 Segwit2x이 취소되면서 하드포크를 통한 이익을 기대한 투자자 이탈로 

단기 하락하였으나 분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상승

2017.12.10. 
2017.12.18.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및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가상통화가 

제도권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하여 가격 상승

2017.12월 하순

한국 정부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 대책, 러시아 정부의 일반인 ICO 투자 제한, 2018년 G20 

회의에서 가상통화 관련 규제 공조 논의 예정 등 각 국의 규제 강화 흐름으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

2018.1.31.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거래소 비트피넥스(Bitfinex)와 해당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가상통화인 테더(Tether)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통화 시장 전반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격 급락

자료: 각 언론 기사를 정리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가상통화 개념 및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란 중앙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

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를 의미

●  가상통화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암호화폐

(cryptocurrency)등의 용어 혼용

－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사용한 용어인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사용3)

－  반면, 관련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특정하여 지칭하기 

위해 “암호화폐”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

2)  하드포크(hard fork)란 기존 블록체인의 기능 개선, 오류 정정, 문제점 수정 등을 목적으로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

운 종류의 가상통화를 만드는 것을 말함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별첨1〕,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방향”, 2017.9.4.

“Currency”를 제도적인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의 의미가 강한 화폐보다 유통·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추상적인 개념인 

통화로 번역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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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는 거래당사자간 이전가능성 및 지급결제메커니즘을 구성요소로 하며, 상품·법정

화폐와의 태환가능성과 시스템 분산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 가능

●  IMF 보고서4)에 따르면, 디지털화폐는 가상통화의 상위개념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은 

태환가능하고 분산화된 형태의 가상통화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2] 가상통화의 개념체계

 

자료: IMF(2016.1.),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가상통화는 화폐와 같은 지급수단, 일반상품, 투자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와 같은 강제 통용력을 갖지 않으나, 여타 자산과 마찬가지로 거래 당사

자 간 합의 시 지급수단(교환의 매개)으로 활용이 가능

●  재산 가치를 가지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는 점에서 일반상품(commodity)

으로서의 특성 존재

●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목적으로 매입·보유하는 자산의 특성 존재

정부는 가상통화의 교환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가치의 등락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

서 화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5) 유지

●  가상통화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저장이라는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상황

－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 활용 및 거래규모가 제한적이며,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하여 

가치척도로 사용하거나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데 한계

4)  IMF,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2016.1.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별첨1〕,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방향”, 2017.9.4.

전자적 가치 표시

중앙 당국의 부재

거래 인증에 암호화기술 사용

법정통화로 표시되지 않을 것

실제 상품, 서비스, 화폐와 전환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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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가상통화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

－  2018년 1월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를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

한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

가상통화의 개념과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 및 규제의 적용대상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주요국 사례와 함께 충분한 기술적·사회적 논의 필요

●  미국은 2015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상품거래법에 따라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정의하였고, 2017년 12월 시카고상품거래소와 시카고옵션거래소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

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시작

●  일본은 2017년 4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통화를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결제수단의 

하나로 정의6)

나.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의 불가분성 

블록체인은 거래 당사자 간(P2P: peer to peer)의 거래내역을 공유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

터에 저장하는 디지털 원장(분산원장) 기술을 의미7)

●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중개수수료 등 비용절감 실현 

●  거래내역을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거래참여자가 모두 동일하게 보관하며, 유효성을 

상호 검증하도록 하는 역발상으로 보안성 제고 

●  블록체인은 보안성·신뢰성·경제성에 기반하여 금융 분야 외에도 산업·사회 전 영역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 3] 중앙집중(Centralized)원장과 분산(Distributed)원장

자료: BIS, 「BIS Quarterly Review」(2017.9) 

6)  김보영,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자본시장포커스 2017-25, 자본시장연구원 

신경희,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의한 가상통화 규제」, 자본시장포커스 2017-20호, 자본시장연구원

7)  강준영, 「블록체인 2.0의 출현과 금융시장의 변화」, 산은조사월보 제742호(2017.9월), 산은경제연구소

Payment
system



50

Ⅲ
가상통화 거래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

블록체인 유형 중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통화를 지급하며, 

이를 통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가상통화와 불가분적인 측면 존재

●  블록체인은 관리주체 및 데이터 접근 가능성 등에 따라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및 컨소시엄 블록체인 등 3가지 형태로 분류

●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경우 사전에 허가받은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인체계가 필요하지 않음

－  예컨대, 금융기관의 경우 R3CEV8)에 참여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청산·결제 거래

비용 절감,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확보, 송금·보안인증의 편의성 등 실질적

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반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거래를 승인하고 거래내역을 담은 블록을 

생성·유지하는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

－  최초의 퍼블릭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의 경우 총 발행량을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제한하고, 

블록 생성(채굴)9)에 대한 보상으로 2016.7월 기준 블록 당 12.5BTC10)를 참여자에게 지급

[표 2] 블록체인의 형태별 분류

퍼블릭(public) 프라이빗(private) 컨소시엄(consortium)

관리주체 모든 거래 참여자 중앙기관 컨소시엄 참여자

거래속도
네트워크 확장이 어렵고 

거래속도가 느림

네트워크 확장이 매우 쉽고 
거래속도가 빠름

네트워크 확장이 쉽고 거래속도가 
빠름

데이터 접근 누구나 접근 가능 허가 받은 사용자만 접근가능 허가 받은 사용자만 접근가능

식별성 익명성 식별 가능 식별 가능

거래증명
거래검증

검증 알고리즘에 따라 

거래증명자가 결정되며 

거래증명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 없음

중앙기관에 의한 거래증명
참여자에게 알려진  

거래증명자가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거래검증

사 례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등

나스닥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링크(Linq)

금융기관을 참여자로 하는 
컨소시엄 R3CEV의 코다(Corda)

자료: 홍승필,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2016)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09년 P2P 결제·송금시스템으로 개발된 비트코인, 2015년 스마트계약이 가능한 플랫폼

을 지향하는 이더리움 이후에도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급속하게 진화 

8)  IR3CEV는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코다(Corda)를 기반으로 결제ㆍ회사채ㆍ보험 등 

금융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주도하고 있음 

9)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을 담은 신규 블록을 생성하는 작업을 채굴이라 함. 일정량의 거래 내역을 모아 검증하고, 시스템에서 요구

하는 목표 값을 가장 빠르게 산출한 자가 채굴에 성공하게 되며,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게 됨

10)  21만개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보상을 절반으로 축소. 블록 당 보상은 2009년 50BTC었으나 2013년말 25BTC로 

줄었으며 2016년 7월 이후 12.5BTC으로 감소



51

산업동향 & 이슈

●  사용이 확대되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결제·송금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한계 노정

－  2017년 5월에는 거래 체결에 하루 이상이 소요된 바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거래 수수료가 건당 만원에 이르기도 함11)

●  비트코인 이후에 개발된 이더리움의 경우 기술이 향상되고 활용범위가 넓어 블록체인 2.0

으로 불림

－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는 반면, 이더리움은 약 15초마다 하나의 

블록을 생성할 수 있어 처리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

－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Solidity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코드로 

넣으면 지정된 조건을 만족했을 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스마트계약 가능

－  비트코인이 거래내역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정도로 기능이 제한적인 반면, 이더리

움은 그 안에서 프로그램(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이 구동되고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까지 수행 

다. 자금조달방식으로 가상통화공개(ICO)의 가능성과 한계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은 ICO(Initial Coin Offering)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조달

●  ICO는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등

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사업주체의 비전, 기술적 세부사항, 사업모델, 향후 계획 등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인터넷 상으로 공개하여 투자정보 제공

－  투자자들에게 토큰(이더리움 등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Dapp을 기반으로 발행한 

가상통화)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통화를 받아 사업 

자금을 조달

－  투자자는 지급받은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음 

[표 3]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비교

가상통화공개
(ICO)

투자형(Equity)
크라우드펀딩

보상형(Reward)
크라우드펀딩

벤처캐피탈 
(VC)

기업공개(IPO)

투자단계 초기 초기 초기 초기→ 후기 후기

지분 X O X O O

기간 3-6달 1-3달 1-2달 3-12달 1년 이상

자금조달비용 낮음 중간 낮음 높음 높음

유동성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높음

위험요소 프로젝트 실패, 사기 파산 프로젝트 실패 파산 주식 가격하락

자료: 송지환, “ICO 동향 및 국내외 규제현황”(2017.10)을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11)  강준영, 「블록체인 2.0의 출현과 금융시장의 변화」, 산은조사월보 제742호(2017.9월), 산은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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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창업 활성화에 ICO가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식화된 

절차 및 규제방법이 없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

●  지역에 관계없이 전 세계 누구나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적 없이 백서에 담긴 사업계획만

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진입장벽이 낮음

●  그러나 일반 개인이 백서에 담긴 내용으로 기업 및 기술 잠재력을 평가하기 어려워 사실상 

묻지마 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손실 및 사기에 대한 

보호가 불가

라.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특성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 역시 세계 가격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2017.12월~2018.1월까지 우리나라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높게 유지

●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1BTC)은 2017.8.1. 319만원에서 

2017.1.6. 2,503만원으로 2,184만원(약 684.6%) 상승

●  최근 2개월간 하루를 제외하고 한국 거래소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지속적으로 높았고, 특히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약 30~45%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거래소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으로 부름

－  중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80%를 차지12)하는 등 비트코인 국내 공급량은 제한

적인 반면 국내 투자 수요는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여 한국 거래소 내 가격이 높게 형성

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송금한도 제한, 외국 금융계좌 개설 어려움, 거래 수수료, 

국내외 가상통화 거래소마다 다른 입출금 속도 및 처리 지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

여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재정거래13)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높게 형성된 

국내 가격이 상당기간 유지된 것으로 보임

12)  WSJ, “China Quietly Orders Closing of Bitcoin Mining Operations”, 2018.1.11.

13)  재정거래란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간에 상이한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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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트코인 세계가격과 한국 거래소 가격 추이 비교

자료: Coinmarketcap.com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최근 비트코인 외 일부 가상통화의 경우 한국 거래소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상당한 비중 차지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한국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해당 가상통화 전체 거래량의 각

각 4.5%, 7.8% 수준이나 리플, 카르다노, 스텔라루멘, EOS 등의 가상통화는 한국 거래소 

3곳에서의 거래량이 세계 거래량의 40% 이상 차지

●  2018.2.6. 카르다노의 경우 한국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89.0% 수준

－  카르다노가 법정통화로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원화(KRW)뿐이며, 해외 거래소

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다른 가상통화로만 거래가능 

－  가상통화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적 잠재력 외에 거래소 접근성 및 법정통화로의 환금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표 4] 시가총액 1~10위 가상통화 거래량 중 한국거래소 거래량 비중(2018.2.6.)

(단위: 백만달러, %)

가상통화 시가총액 가격(달러) 24시간 거래량(a) 한국 거래소 24시간 거래량(b) 비중(b/a)

 비트코인 108,591 6,444.85 11,642 524 4.5

 이더리움 60,852 624.48 5,342 415 7.8

 리플 24,867 0.64 1,777 883 49.7

 비트코인캐쉬 13,828 815.68 714 24 3.3

 카르다노 7,666 0.30 776 691 89.0

 라이트코인 6,272 113.84 995 25 2.5

 스텔라루멘 5,413 0.29 362 242 65.7

 NEO 4,855 74.69 412 58 14.4

 EOS 4,317 6.62 911 366 41.0

 NEM 3,727 0.41 25 2 7.3

주. 한국 거래소 24시간 거래량의 경우 bithumb, coinone, upbit 3개 거래소 거래량의 합으로 계산

자료: Coinmarketcap.com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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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응

정부는 가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해 9월 이후 가상통

화 관련 대책을 발표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가상통화 대응방향(17.9.1), ICO 전면 금지조치(17.9.29.),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17.12.1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을 연이

어 시행

[표 5] 가상통화 관련 정부 정책 추진현황

정책목표 소관부처 추진 현황

거래 투명성 

확보

금융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관세청 불법 환치기 실태조사

투자자 

보호

금융위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율규제 마련 권고

모든 형태의 ICO 금지

거래소 신용공여행위 금지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조치 예정

공정위
13개 거래소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 

약관 등 현장조사

해킹·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강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임시중지조치제도 도입

매출액 100억 이상, 일평균 방문자 100만 이상 4개 거래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이행 요청

방통위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규제

과세 기재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안 검토

불법행위 단속 검찰·경찰

다단계·유사수신 방식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 범죄 단속

자료: 정부부처 보도자료를 정리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국 감독·규제 강화 흐름과 더불어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 등으로 국내 거래소로의 

신규 자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소기의 정책목적 실현

●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실시에 앞서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

●  동시에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여 가상통화 거래소와의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 및 실명확인 계좌 발급 업무 등이 지연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나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

로 한 ICO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9월 1일 가상통화 대응방향에 이은 후속조치로 9월 29일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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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내 개발진이 주도하는 ICO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  ICON(ICX)의 경우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고 9월 ICX 토큰을 판매하는 ICO를 진행

－  한국인 개발자가 팀을 이뤄 개발 중인 medibloc의 경우 영국령 지브롤터에 법인을 세우고 

11월~12월 3차례에 거쳐 MED 토큰을 판매하는 ICO를 진행

정부의 권고를 통해 마련된 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이 발표되었으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지난 12월 15일 블록체인협회는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본인계좌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 발표

－  원화 예치금의 경우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통화 예치금의 경우 콜드월렛(

가상통화를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것)에 70% 이상 보관 의무화

－  성명·은행계좌 등 이용자 정보 확인을 거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협회는 향후 거래소 투자금 관리 상황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외부감사를 받고 매 분기 

협회를 통해 공시하겠다는 입장

●  자율규제 미준수 시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소홀 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1월 26일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엔(5,648억원) 규모의 해킹사건은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콜드월렛이 아닌 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통화 거래용 지갑에 투자자의 자산을 보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

－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 서버 점검 및 접속 장애, 출금지연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금융위 및 금감원이 실시한 가상통화 관련 은행 현장점검 결과14), 일부 거래소의 

불투명한 거래 정황 포착

－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109억원)을 집금하고, 동 자금 중 일부 금액을 

대표자(42억원) 또는 임원(33억원)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례 적발

－  4개 은행의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여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586억원을 집중하

고 이 중 576억원을 다른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례 적발 

●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 가상통화교환업을 정의하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감독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15)

－  가상통화 교환업자는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대리, 관리 등을 할 수 있음

14)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2018.1.23. 

15)  조동관,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국회도서관, 2017.10.  

안성배 등,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2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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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가상통화교환업자는 자본금 규모, 취급하는 가상통화 명칭, 가상통화교환업의 내용·

방법 등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함.

－  이용자의 금전·가상통화 사업자의 금전·가상통화 구분 관리 의무화 및 일정금액 이상

의 거래에 대한 이용자 인증 요구 등 의무 부과 

조세회피·테러·마약 거래·범죄수익 은닉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므로, 다음 달 G20에서의 논의 중요

●  가상통화는 익명성과 국경간 거래의 수월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정책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국제공조가 필수적16)

●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

은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출 예정 

－  국내 가상통화 시장구조, 거래현황 파악 및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입장과 이해관

계를 반영할 필요 

가상통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설정할 필요

●  가상통화가 지급수단, 일반상품 및 투자자산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면서 현행 법 체계상 

규정하는데 어려움 존재

●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경우 불명확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

하기 위해 정의하는 경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 필요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가상통화와 불가분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 대응 필요

●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고 가상통화로 인한 부작용은 규율하는 분리 대응 방침을 시사

●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실험적 기술이 고사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상통화를 지급함으로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는 점 고려 필요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책으로 인해 거래소로의 자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보완책 마련 필요

●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 및 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조치로 국내 거래소로의 

신규자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투기의 양상은 다소 완화

●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및 시스템 보안 등 거래소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방안 마련 필요

16)  안성배 등,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2018.2.8.



57

산업동향 & 이슈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블록체인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시대 연다”, 2017.11.22.

블록체인은 보안성·신뢰성·경제성이라는 특성에 기반하여 금융·산업·사회 전 영역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기술이라는 평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범위

 

자료: 임명환, 「블록체인기술의 활용과 전망」, 2016.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를 사용한 지급·결제 외에도 해외 송금, 모바일 결제, 금융계약 체결, 보험 자동

보상, 거래 인증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인“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증을 통해 가입자

가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함17)

－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 시 자동청구 의사를 밝히면 가입자, 보험사,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인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록체인에서의 인증 결과에 따라 보험금 자동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보험금 청구의 

전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관리

블록체인의 다양한 활용 분야

Industry Finance

Blockchain

lCT

제 2 상한
공공ㆍ보안분야

(Industry~Blockchain)

제 3 상한
산업응용 분야
(Industry~lCT)

제 1 상한
암호화폐분야

(Blockchain~Finance)

제 4 상한
거래ㆍ결제 분야

(lCT~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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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통합인증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기록·보관 및 보안이 필요한 토지대장 관리, 의료기록 관리, 전자

시민증, 전자투표 등에 적용 가능

●  에스토니아는 ID카드 발급, 투표시스템, 의료정보 관리시스템 등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구현

●  2017.2.22. 행정안전부는 전자투표, 전자계약, 주민등록·전자문서 등 관리, 부동산 등기 등의 업무에 블록

체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18)한 바 있음

블록체인 기술 전자정부 도입방안

도입 분야 도입 방법

전자투표
- 투표권자에게 투표를 위해 구축된 블록체인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

- 투표내용은 암호화, 투표결과는 공개되도록 구현

전자계약
- 상호 동의한 계약의 내용은 암호화되고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 

- 계약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만 보유하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복호화 가능

주민등록·전자문서 등 관리 -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며 열람가능한 자만 복호화 가능

부동산 등기 - 법원 등기소 및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블록체인에 참여

자료: 행정안전부

1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정부를 논의하다”, 2017.2.23.

병 원 고 객 보험사

병 원 고 객 보험사

➊ 병원비 수납

➊ 병원비 수납

➋ 자동청구 신청

➌ 보험금 지급

➍ 보험금 지급

➋ 증명서 발급 ➌ 보험금 청구

현
행

개
선

블록체인
통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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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P2P 거래, 디지털컨텐츠 거래 및 저작권 수익 배분, 기부 등 중개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과 거래

내역의 투명성·신뢰성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 활용 

●  미국 브룩클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개인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중개인인 전력회사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전력손실과 수수료 부담 감소19)

●  디지털컨텐츠 거래 및 저작권 수익 배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20)

－  창작자는 음원, 악보, 대본, 라이센스 등 저작권을 보호받기 원하는 창장물을 블록에 등록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면서 사용자의 저작물 이용내역이 블록에 저장되게 되어 위변조 및 불법복제 등 

추적 가능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중간 유통사나 기획사의 개입 없이 저작료가 원작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될 

수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이 기부금 관리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기부금 관리정보가 기부자들에게 실시간 공유되어 기부

금 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가능21)

－  UN 세계식량계획(WFP)은 파키스탄에 Building Block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식량 원조 

내역을 인증하고 기록하는데 블록체인 활용

19) 유성민, “블록체인으로 인한 서비스 플랫폼의 변화”, 지능화연구시리즈 2017, 한국정보화진흥원

20)이강효, “블록체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해답”, 한국저작권보호원, 「C-story (2017년 9월호)」

21)경기도 보도자료, “기부단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 문제,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해결”, 20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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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  

결정요인 분석

산업동향 & 이슈 Ⅳ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조은영 경제분석관(788-4680)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퇴직금의 기업 사내 보유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었으나 도입률이 저조 

●  우리나라의 연금소득대체율은 39.3%으로 OECD 평균(58.2%)을 하회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활성화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

●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대상 기업은 118만 개소이고 이중 26.9%만이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근로자수)와 

제도적 변화, 고령자 비중, 이직률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 중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1.5%인 반면 기업 규모(근로자수)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보험(신탁)이 폐지되기 전 2009년부터 도입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비중이 25% 이하인 구간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72% 안팎이지만 고령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47.8%

까지 하락

●  이직률이 25%이하인 구간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72% 안팎이지만 26~75% 이직률 구간에서는 60.7~ 

64.0%로 하락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가 앞당겨지기 위해서는 도입 대상의 단계적 확대, 기업 여건을 고려한 제도 검토, 

고용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

●  퇴직연금 도입 시기가 2009년 이후 증가된 데는 퇴직보험(신탁) 제도의 운용 정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퇴직연금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고령자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적립금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늦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업 

여건을 고려한 제도 검토 필요

●  이직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 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퇴직연금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와 병행하여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한편, 이직률이 높은 경우 근로자가 이직 후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해지율이 높아지므로 이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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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연금수령액은 낮은 수준

●  201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8%이며 2018년에 고령사회(14%)

로 진입할 예정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연금(0단계), 국민연금(1단계), 퇴직연금(2단계), 개인

연금(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금 수령액은 낮은 수준

－  65세 이상 고령자 중 공적연금 수령 비율은 44.6%에 불과하고 55~79세 고령자의 월평

균 연금수령액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포함하여 52만원 수준

[표 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사학/군인

사적연금
3단계 개인연금

2단계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공적연금

1단계 국민연금

0단계 기초연금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퇴직금의 기업 사내 보유로 인한 위험1)

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

●  OECD 자료(2016)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39.3%)은 OECD 평균(58.2%) 

보다 18.9%p 낮음3)

[그림 1] OECD 중위소득자 연금 소득대체율(2015년)

(단위: %)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17(OECD)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퇴직연금 

동향

1)  기업 도산으로 인해 지급된 체당금은 2016년에 약3,687억원이며 지급 기업은 14,138개소, 수급 근로자는 95,982명임. 참고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1998년 도입된 이후 체당금 지급 누계액은 3.4조원에 이름

2)  OECD 연금 모형을 사용하여 국가별 연금소득대체율을 소득수준별(저위, 중위, 고위)로 전망

3)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연금이 연금 소득대체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통계치가 불명확한데 기인.  

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은 45%,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35년 가입)은 20.0%로 추정  

(류건식 외,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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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기여율이 8.3%로 국민연금(9.0%)에 비해 낮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 필요 

※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특성은 연금동향의 box를 참조

2016년 퇴직연금 도입 기업 수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34만개소이고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581만명에 이름

●  도입 기업 수는 확정기여형이 53.6%로 높으나 가입근로자 수는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고 있어 확정급여형이 전체 근로자의 57.1%를 차지

[표 2]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도입 기업 및 가입자 현황

(단위: 천개소, 천명,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병행형 계

기업
108.5 182.2 25.9 23.4 340.0

(31.9) (53.6) (7.6) (6.9) (100.0)

가입자
3,317 2,340 67 85 5,810

(57.1) (40.3) (1.2) (1.5) (100.0)

주:  1) 2016년 말 기준  

2) 병행형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혼합 운용하는 것을 의미

자료: 통계청 

2016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16.1% 증가한 약 147.0조원에 이름

●  제도유형별로 확정급여형이 99.6조원(67.8%), 확정기여형이 34.2조원(23.3%), 개인형IRP

가 12.4조원(8.4%), 기업형IRP가 0.8조원(0.6%) 차지

●  원리금보장형이 130.9조원으로 전체 적립액의 89.0%를 차지

[표 3]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현황

(단위: 조원,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계

원리금보장형
94.6 27.0 0.7 8.6 130.9

(95.0) (78.9) (85.8) (69.2) (89.0)

실적배당형
2.0 5.7 0.07 2.2 10.0

(2.0) (16.7) (8.7) (17.8) (6.8)

기타
3.0 1.5 0.04 1.6 6.1

(3.0) (4.3) (5.5) (13.0) (4.2)

계
99.6 34.2 0.8 12.4 147.0

(67.8) (23.3) (0.6) (8.4) (100.0)

주: 2016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의 도입 기업 수와 가입자 수, 적립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 기업

(118만 개소) 중 26.9%만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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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  
결정요인 분석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결정

요인 분석

가. 분석 방법4)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결정요인에는 정부 규제, 기업의 재무적 

요인, 노동관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5)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부 규제와 세금부과 등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Francis, J. R and S. A, Reiter, 1987)

●  기업의 여유자금 흐름이 원활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퇴직금 보다 퇴직연금을 선호할 

것으로 추정(Stone, M, 1987)

●  퇴직연금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Clark and McDermed, 

1990) 노동조합의 역할, 노사관계, 임금 및 고용보장 수준 등이 퇴직연금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사업체패널 조사6)를 활용하여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종속변수는 퇴직연금 도입 월차로 자료의 기준년도(2013년)에서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한 

연수를 차감한 값에 12개월을 곱하여 설정

－  A라는 기업이 2009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퇴직연금 도입 연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이 되며 도입 월차는 60이 됨

●  설명변수는 기업 규모(근로자수), 이직률, 근로자의 구성(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령자), 

노조가입률, 임금체계(연봉제, 호봉제) 더미, 산업분야 더미로 구성7)

－  기업 규모(근로자수)가 클수록 퇴직급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크고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 

－  근로자 중 비정규직·여성·고령자의 비중, 이직률 등 근로자 구성 및 고용안정성 등이 

퇴직연금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  임금체계(호봉제, 연봉제)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추정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제도별 유형설정 등에 관하여 기업과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노조가입률에 따라 의견 조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4)  분석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BOX를 참조

5)  반정호, “한국 기업의 퇴직연금제 선호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6)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는 주로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미도입의 

원인을 밝히는데 제한적일 수 있음. 2016년에 조사된 자료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관계로 2014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

7)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체패널조사에서 기업의 수익성과 임금수준을 대리할 변수들의 결측치가 많아 설명변수로 사용하지 않음



65

산업동향 & 이슈

나. 분석 결과

기업 규모(근로자수)가 클수록 퇴직연금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보험(신탁)

제도의 제한과 폐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사업체패널조사에서 300인 이상 기업의 도입률은 81.5%인 반면 3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은 

50.7%로, 기업 규모와 퇴직연금 도입률이 밀접한 연관성을 보임

－  기업 규모(근로자수)가 클수록 임금 수준이 높고 이·퇴직자수가 많기 때문에8) 퇴직급여 

지급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연금이 도입

되기 전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보험(신탁)에 적립

[표 4]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단위: 개소, %)

30인 미만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합계

퇴직연금
도입(A)

1,502 12,463 11,703 6,451 2,251 34,370 

(4.4) (36.3)   (34.1)   (18.8)  (6.5)   (100.0)   

퇴직연금
미도입

1,460 6,765 4,216 2,266 512 15,219 

(9.6) (44.5)   (27.7)   (14.9)   (3.4)   (100.0)   

합계(B)
2,962 19,228 15,919 8,717 2,763 49,589 

(6.0) (38.8)   (32.1)   (17.6)   (5.6)   (100.0)   

도입률(A/B) 50.7 64.8 73.5 74.0 81.5 69.3 

자료: 사업체패널조사(2014)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05년 12월부터 퇴직보험(신탁)의 신규 가입이 제한되었고 기존 가입자도 2010년 말까지 

운용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부터 퇴직연금 도입 시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2년 이후 퇴직연금 도입 기업이 점차 줄어들어 2013년에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미도입 기업도 표본의 30.7%에 이름

[그림 2] 연도별 퇴직연금 도입률

(단위: %)

자료: 사업체패널조사(2014)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2014년 사업체패널조사에서 기업규모(근로자수)와 기업의 평균임금수준, 기업규모와 이ㆍ퇴직자수의 상관계수는 1%의 유의

수준에서 각각 0.111, 0.60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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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 분석

고령근로자(50세 이상)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비중이 25% 이하인 구간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72% 안팎이지만 고령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47.8%까지 하락

●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

하여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의 경우 사외 적립금 의무 이행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져 퇴직

연금 도입이 늦어지는 것으로 추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 비율9)은 퇴직연금 도입 전 평균근속기간과 도입 후 연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98,457개소 

기업 중 최소적립금에 미달된 기업이 50,010개소(50.8%)에 이름10)

[표 5] 고령근로자 비중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단위: %)

0% 25%이하 50%이하 75%이하 100%이하  합계 

퇴직연금
도입(A)

1,708 21,015 7,621 3,010 1,016 34,370 

(5.0) (61.1) (22.2) (8.8) (3.0) (100.0)

퇴직연금
미도입

687 8,084 3,480 1,860 1,108 15,219 

(4.5) (53.1) (22.9) (12.2) (7.3) (100.0)

합계(B)
2,395 29,099 11,101 4,870 2,124 49,589 

(4.8) (58.7) (22.4) (9.8) (4.3) (100.0)

도입률(A/B) 71.3 72.2 68.7 61.8 47.8 69.3

자료: 사업체패널조사(2014)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직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직률이 25%이하 구간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은 72% 안팎이지만 26~75% 이직률 구간에서

는 60.7~64.0%로 하락

●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직률 100% 초과’ 구간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25.9%로 하락 

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80%이며 2020년까지 100%로 인상될 계획

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 비율이 95% 미만일 경우, 사용자는 부족액을 3년 이내에 해소하는 자금조달 방안과 적립금 

부족 시 납입하는 특별부담금 납입계획 등을 담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 공지하여야 함 (감사원,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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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표 6] 기업 이직률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단위: %)

0% 25%이하 50%이하 75%이하 100%이하 100%초과  합계 

퇴직연금
도입(A)

1,704 24,126 6,282 1,444 684  130 34,370 

 (5.0) (70.2) (18.3) (4.2) (2.0) (0.4) (100.0)

퇴직연금
미도입

636 9,417 3,537 934 324 371 15,219 

(4.2) (61.9) (23.2)  (6.1) (2.1) (2.4) (100.0)

합계(B)
2,340 33,543   9,819   2,378   1,008   501   49,589   

(4.7) (67.6) (19.8) (4.8) (2.0) (1.0) (100.0)

도입률(A/B) 72.8 71.9 64.0 60.7 67.9 25.9 69.3

주: 이직률 = 이직자/([조사기준 당해연도 근로자+조사기준 전년도 근로자]/2)×100

자료: 사업체패널조사(2014)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퇴직연금 도입 시기를 연차별로 비교해 보면, 2010년 말 퇴직보험(신탁) 제도의 폐지가 퇴직

연금 도입의 가속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퇴직연금의 조기도입을 위해 가입대상

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005~2008년 동안 매년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대상 기업의 5% 미만이었으나 2009~2012

년 동안 10.7~14.4%로 증가

●  2012년 이후 신설 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제도로 가늠할 수 있어11) 퇴직연금 활성화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고령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 시기가 지연되는데, 이는 퇴직급여 적립에 

대한 부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업 여건을 고려한 제도 검토가 필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소적립 비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된 기업이 전체 기업 98,457개소 중 50,010개소(50.8%)에 이름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에게 일부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12)을 진행 중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

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

한 것으로 본다. 

12)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

보험)을 최대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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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  
결정요인 분석

이직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병행이 필요

●  퇴직연금의 도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의한 자발적 

이직이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퇴직연금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직의 사유로는 임금수준, 근무환경, 직무내용, 발전가능성, 인사고과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13)

●  한편, 이직률이 높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2016년 이ㆍ퇴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한 근로자는 

78.8만명이며 이 중 해지자는 74.0만명에 이름 

－  연금으로 수령하기에 충분한 적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계좌의 장기간 운용이 

필요하므로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

13)  김정은 외,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요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017.; 문영만 외, “청년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산업노동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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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선행연구1)을 참조하여 모형을 설정

●  종속변수는 2005년부터 사업체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월차(RPM)로 정의

●  설명변수는 로그 종업원수(EMP), 사내하청비중(ROS), 이직률(RSP), 고령근로자 비중(RE), 여성근로자 

비중(RW), 비정규직 비중(RIR), 노조참여율(RUP), 로그 기업의 1인당 매출액(SPC), 로그 1인당 임금

(AWPC), 연봉제 더미(dASS), 산업분류 더미(dID)로 구성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4년에 실시된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

●  사업체패널조사는 주로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전국의 1,700여개 표본에 대해 사업체 특성·재무·

근로자·고용·기업복지(퇴직연금)·노사관계 현황을 2006년부터 격년마다 조사하여 집계

●  횡단면 가중치를 반영할 경우 분석 대상 사업체 수는 약 4.9만개로, 2013년 30인 이상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체(6.8만개)의 73.1%에 해당 

(분석결과) 기업 규모(근로자수)와 매출액, 임금수준, 고용구조, 이직률, 노조참여율 등이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근로자수)가 크고, 기업의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임금수준, 기업의 제조업 비중 등이 높을수록 퇴직

연금 도입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이직률, 고령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비중, 노조참여율이 높을수록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상수 로그 종업원수 사내하청 비중 이직률 고령자 비중 여성 비중

계수 -15.16 10.17*** 0.05*** -0.37*** -0.08*** -0.05***

t통계량 -2.40 23.27 11.53 -36.08 -9.82 -5.82

비정규직 비중 제조업 비중 노조 참여율 로그 1인당매출액 로그 1인당임금 연봉제 더미

계수 0.07*** 0.08*** -0.08*** 7.09*** 3.90*** 0.35

t통계량 4.95 5.18 -11.18 34.76 8.74 0.95

주:  1) ***, **, *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결정계수(R2)는 0.149 임  

3) 산업분류 더미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으나 지면관계상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음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 결정요인 분석

1) 반정호, “한국 기업의 퇴직연금제 선호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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